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신설 2024. 1. 9.>

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제19조의2제3항 관련)

1. 표시내용

확률형 아이템의 특성이나 제공방식 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확률형 아이템이 다음 각 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

면 해당 목에 따른 사항(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

시하는 사항을 포함한다)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가. 구매 또는 사용 시 다른 게임아이템을 제공하는 확률형 아이템으로서 제공되

는 게임아이템의 종류, 등급 또는 성능 등(이하 이 표에서 "종류ㆍ등급ㆍ성능"

이라 한다)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확률형 아이템: 해당 확률형 아

이템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아이템의 종류ㆍ등급ㆍ성능별 공급 확률정보

나. 구매 또는 사용 시 다른 게임아이템의 종류ㆍ등급ㆍ성능을 변화시키는 확률

형 아이템으로서 그 변화 결과가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확률형 아이

템: 해당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종류ㆍ등급ㆍ성능의 변화 결과

별 공급 확률정보

다. 복수의 게임아이템을 합성(특정 조합을 완성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

우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여 종류ㆍ등급ㆍ성능이 다른 게임아

이템을 제공하는 확률형 아이템으로서 합성의 결과로 제공되는 게임아이템의

종류ㆍ등급ㆍ성능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확률형 아이템: 해당 확

률형 아이템의 모든 합성 결과별 공급 확률정보

라. 제공되는 총수 또는 기간이 한정된 확률형 아이템: 해당 확률형 아이템의 제

공 총수 또는 기간

마. 게임아이템의 구매ㆍ사용ㆍ합성 등 게임 진행상황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가 변경되는 확률형 아이템: 게임아이템의 구매ㆍ사용ㆍ합성 등

에 따른 공급 확률정보 변경 내용

바. 일정 횟수 이상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ㆍ개봉ㆍ강화 또는 합성하는 등 특정 조

건을 충족하면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 해당 조건

사. 그 밖에 확률형 아이템의 특성이나 제공방식 등을 고려할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확률형 아이템: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표시방법

가. 일반기준

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는 나목의 표시방법에 따라 게임물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으로 해야 한다.

2)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은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

특정 자리(최초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자리보다 네 자리 이상 낮은 소수

점 자리로 한정한다)에서 반올림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2)에도 불구하고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보다 분수ㆍ함수 또는 문자 등의 방

법으로 공급확률을 표시하는 것이 게임물 이용자가 공급 확률을 알아보기 쉬

운 경우에는 분수ㆍ함수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하는 자(이하 "표시의무자"라 한다)는 표시대상 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 및 변경 시점을 미리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해당 게임물과 관련하여 표시의무자가 지속적으로 운영ㆍ활용하는 블로그

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게시해야 한다. 다

만, 긴급한 오류 수정 등 미리 게시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게시해야 한다.

나. 개별기준

1) 게임물 내 표시방법: 확률형 아이템의 구매ㆍ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직접 표

시해야 한다. 다만, 확률형 아이템의 구매ㆍ조회 또는 사용 화면의 크기에 비

해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등 확률을 직접 표시하기 어려

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게임물 내에서 해당 확률 정보가 표시되

어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으로 곧바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인터넷 홈페이지 표시방법: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표

시해야 한다. 다만, 특정 이용자의 게임 진행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동되

는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확률 정보 중 해당 이용자에게만 적용되는 정보는

1)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게임물에 표시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

하지 않을 수 있다.

3) 광고ㆍ선전물 표시방법

가) 표시대상 광고ㆍ선전물의 범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옥외광고물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광

고ㆍ선전물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

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

(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

간행물

(4)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

(5)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나) 표시방법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연결화면

등의 방법으로 게임물 내에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표시

해야 한다. 다만, 웹사이트 내 배너 광고 등 광고ㆍ선전물의 크기ㆍ형식 등

을 고려할 때 표시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

을 수 있다.


